
- 177 -

    
환 경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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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순환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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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) (P - 74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. ~ 12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관내   
  ○ 사업규모 : 1,709톤/월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생활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662,040 1,128,043 990,090 137,953 466,003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662,040 1,128,043 990,090 137,953 466,003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4조,9조

근거내용
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가 된다.
반입수수료, 가산금 및 분담금을 부과․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장 또는 수입담당은 제2조제4호에
따라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.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■ 보조□ 2017.11월 - - - - - 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으로 생활폐기물의
    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예산으로
  ○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2018. 12월분 수수료 지급액이 부족할 
    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11월, 12월 김장쓰레기 배출도 있어 더 많은 반입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
     이에 부족분 추정액을 추경에 반입코자 함. 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수도권매립지 
폐기물 

반입수수료

403-02
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

위탁사업비
 · 55,005원 * 1,709톤 * 12월 = 1,128,042,540원 = 1,128,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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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4,9조

    - 2019. 1 : 2018. 12월분 반입수수료 납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 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 - 생활폐기물중 불연성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, 반입량 : 16,388톤

2017년 - 생활폐기물중 불연성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, 반입량 : 13,070톤

2018년 - 처리량 : 15,596톤(10월 현재) 진행중

○ 최근 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690,040 577,556 60,000 52,484

2017년 722,040 554,536 100,000 67,504

2018년 1,128,043 988,043 140,000 - 4회 추경 편성후 
이월 2019.1월 집행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담당자 행정7급 김종원 전화 2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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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(자체)) (P - 74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1. ~ 12.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관내     

  ○ 사업규모 : 852톤/년
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농촌폐비닐의 수거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 활성화 등 영농 후 

발생되어 불법 소각 및 매립되는 농촌 폐비닐 수거 촉진
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87,381 108,381 87,381 21,000 21,000

국  비

도  비 17,476 17,476 17,476

시  비 69,905 90,905 69,905 21,000 21,000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

근거내용

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‧군수

‧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

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2018년 농촌폐비닐 수거량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
     (예상 : 당초 852,000kg, 변경 1,052,000kg, 증 200,000kg)

    ○ 2018년 1월~9월분의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(78,306,600) 후 잔액(9,074,400원)으로 10월분의 
    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앞으로 11월, 12월분의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

     지급할 수 없음.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농촌폐비닐 
수거장려금

(자체)
201-01

사무관리비  ·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: 21,000,000원 = 21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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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 09. : 가을철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 계획수립

    - 2018. 10. : 각 읍면동 수거관련 현수막 게첩 등 홍보실시

    - 2018. 11. : 19년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 내시

    - 2018. 01. ~ 2018. 12. :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매월 지급

    - 2019. 01. ~ 2019. 12. : 예산집행(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매월 지급)

   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 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 - 농촌폐비닐(하이덴형HDPE검정 ․ 로덴형LDPE흰색) 수거량 838,540kg

2017년 - 농촌폐비닐(하이덴형HDPE검정 ․ 로덴형LDPE흰색) 수거량 838,820kg

2018년
(1월~9월) - 농촌폐비닐(하이덴형HDPE검정 ․ 로덴형LDPE흰색) 수거량 722,310kg

○ 최근 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90,045 87,329  - 2,716

2017년 87,381 87,228 - 153

2018년 87,381 87,381 - -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김기수 담당자 행정9급 한성민 전화 2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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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녹지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
                  

 



- 186 -



- 187 -

(8.26.~9.1.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) (P - 75)

□ 사업개요
  ○ 사업기간 : 2018. 10.~ 12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임야            
  ○ 사업규모 : 0.32ha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집중호우로 인한 땅밀림 현상을 복구하고 초류종자 파종을 통한 빠른 녹화로
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적인 피해 방지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38,218 38,218 38,218

국  비 19,109 19,109 19,109

도  비 7,644 7,644 7,644

시  비 11,465 11,465 11,465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3항

근거내용
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
(計上)하여야 한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  ○ 피해지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연속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에 복구하여 추후  
    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구사업비 필요
  ○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복구액을 통한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추진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조기영 담당자 녹지9급 고은혜 전화 2371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8.26.~9.1.
집중호우 
산림피해 

복구비(산사태) 

401-01
시설비  · 8.26.~9.1.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= 38,218

 · 국비 50%
 · 도비 20%
 · 시비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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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방사업) (P - 75)

□ 사업개요
  ○ 사업기간 : 2018. 1. ~ 12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임야      
  ○ 사업규모 : 산지사방 0,4ha, 계류보전사업 0.1km, 사방댐1개소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사방댐 및 산사태 예방시설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28,819 35,835 28,047 7,788 7,016

국  비 0

도  비 0

시  비 28,819 35,835 28,047 7,788 7,016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사방사업법 제1조

근거내용
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
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
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

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  ○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사방사업비의 자치단체부담금이 증가하여, 예산 추가  

확보하여 납부하고자 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

□ 사업 추진계획 
    - 2018.12.21. :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조기영 담당자 녹지9급 고은혜 전화 2371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합 계 = 7,788

사방사업) 308-07
자치단체간부담금

 · 사방지점검 부담금
 · 사방댐점검 부담금
 · 산지사방 부담금
 · 계류보전 부담금
 · 사방댐 부담금

=
=
=
=
=

42
-288

-2,916
-1,368
12,318

자치단체간 
부담금으로
시비만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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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산불방지대책 추진) (P - 75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0. 29. ~ 12. 15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임야      
  ○ 사업규모 :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약 80개 구입, 산불예방 홍보물품 약 100개 구입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으로 산불예방·

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5,000 5,000 5,000

국  비
성립전 

예산편성

도  비 5,000 5,000 5,000

시  비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30조 제1항, 제2항 

근거내용
제30조제2항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
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
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

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장비 확보를 통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

  ○ 공원녹지과-4512(’18.10.30.)호 및 기획담당관-4402(’18.11.3.)호로 성립전예산 집행 승인(산불방지대책 추진비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(단위 : 천원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담당자 녹지7급 조승진 전화 2373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 합 계 = 5,000

산불방지대책 201-01
사무관리비

 ․ 일반 등짐펌프 : 50,000원 * 80개
 ․ 산불조심 홍보물 : 10,000원 * 100개

=
=

4,000
1,000  · 도비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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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FTA피해보전 직접 지불제) (P - 76)

□ 사업개요
  ○ 사업기간 : 2018. 11. ~ 12.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75-1, 175-2, 175-4번지
  ○ 사업규모 : 호두 1개소(2,610㎡)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임업인들을 효과적으로 

지원하여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임
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267 267 267

국  비 267 267 267

도  비

시  비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(FTA)농어업법 제5조

근거내용
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
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

  
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  ○ 2018년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이 됨에 따라, 추가 예산 확보 필요
  ○ FTA체결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을 

지원하고, 임업인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조기영 담당자 녹지9급 고은혜 전화 2371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FTA피해보전직
불제(임업) 

301-11
기타보상금  ․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금 = 267  · 국비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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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도시림 관리(인건비)) (P - 76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. ~ 12.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가로수·가로화단·쌈지공원 등 
  ○ 사업규모 : 2인 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도시림 관련 즉각적인 민원 해결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제공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38,977 76,732 △37,755 38,977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38,977 76,732 △37,755 38,977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

근거내용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■ 보조□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행정지원과-983(208.1.9.)호와 관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2018년 근로 보수수준  
     임금테이블이 확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액(4~12월까지)을 반납하고자 함
     3회추경 76,732천원[기간제임금(37,755천원) + 무기계약직임금(38,977천원)]에서 기간제임금(37,755천원) 삭감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도시림관리
(인건비)
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 

◎ 도시림 관리원 인건비 34,493
 ․ 기본급
 ․ 정액급식비
 ․ 명절휴가비
 ․ 가족수당
 ․ 시간외근무수당

 1,598,200원*2명*9월
 130,000원*2명*9월
 133,190원*2명*9월
 40,000원*2명*9월
 13,350원*2명*10시간

=
=
=
=
=

28,768
2,340
2,398

720
267

◎ 4대 보험료  34,492,020원*13% = 4,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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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8년
-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·관리
- 가로수·도시숲·쌈지공원 등 병해충 등 피해 조사 및 방제, 피해목·고사목 정리, 가지치기
- 도시녹화사업 추진 지원

2018.4.
무기계약직

전환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8년 38,977 35,300 - 3,677
2018.4.

무기직으로 
전환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8급 김지연 전화 2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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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관리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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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걸포중앙공원 노후시설 보수사업) (P - 77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2. ~ 2019. 9.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걸포동 1553(걸포중앙공원)      
  ○ 사업규모 : 400㎡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걸포중앙공원 숲속공간으로 연결되는 노후 데크산책로를 보수하여 이용객 안전 제고
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400,000 400,000 400,000 400,000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400,000 400,000 400,000 400,000 특별교부세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

근거내용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되어야 한다.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2018.11월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걸포공원의 산지와 평지를 연결하는 데크산책로가 노후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도 불구 부숙, 파손 

등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실정임

○ 걸포공원은 매년 대규모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, 주변으로 걸포3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
진행되고 있어 이용시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시설
보수를 통해 공원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걸포중앙공원
노후시설
보수사업

401-01
시설비  · 1,000,000원 * 400㎡ = 4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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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 : 해당없음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: 해당없음  

□  위치도 및 현장사진 

위치도

현장사진

(칼라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담 당 공원관리1팀장 오재일 담당자 녹지9급 강승구 전화 5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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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원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) (P - 77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2. ~ 2019. 9.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운양동 1287-1외 13개소  
  ○ 사업규모 : 어린이공원 14개소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어린이공원 내 발생할 수 있는 범죄,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서 시민들을 

보호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가능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400,000 400,000 400,000 400,000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400,000 400,000 400,000 400,000 특별교부세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(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)

근거내용

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
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원관리청"
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
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2018.11월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  

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신도시 내 어린이공원 28개소 중 14  

 개소에 CCTV가 미설치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.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공원 

안전취약지역
CCTV 설치사업 

401-01
시설비

 · 공원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공사
  ­ CCTV 설치 14개소 : 28,571,420*14개소 = 4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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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 : 해당없음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: 해당없음  

□  위치도 및 현장사진 

위치도

현장사진

(칼라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담 당 공원관리2팀장 정영섭 담당자 녹지9급 최성은 전화 5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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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통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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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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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) (P - 81)

□ 사업개요  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2.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전 지역      

  ○ 사 업 량  :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개소
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
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,670,170 2,161,276 1,980,000 96,661 84,615 491,106

국  비

도  비 396,000 396,000

시  비 1,765,276 1,584,000 96,661 84,615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

근거내용

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 
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. 

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
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■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2018.10월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,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제공

  ○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(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위탁)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전출금으로 편성

  ○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단체 협상에 따른 인상률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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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공  통 = 84,615,000

특별교통수단
위탁 운영비

309-01
공사공단경상전출금  ․인력운영비 인상분 = 84,615,000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
- 운행건수 : 22,672건
- 이용객 : 38,222명

2017년
- 운행건수 : 35,642건
- 이용객 : 58,426명

2018년 
- 운행건수 : 38,203건
- 이용객 : 56,514명

2018.10월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165,467 134,434 0 31,032

2017년 1,670,170 1,579,067 0 121,103

2018년 2,076,661 1,489,492 0 101,026

※ 2017년 시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16년까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였던     
김포도시공사 직원의 인력운영비를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임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교통과 교통정책팀장 박경애 담당자 행정6급 박상우 전화 2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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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【교통사업특별회계】-

(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) (P - 146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2.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공영주차장
  ○ 사 업 량 : 공영주차장 30개소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
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,597,270 1,974,138 1,781,775 98,413 93,950 376,868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1,597,270 1,974,138 1,781,775 98,413 93,950 376,868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

근거내용

특별시장ㆍ광역시장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, 해당 노외주차장에 
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
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, 지정의 방법 및 
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2017.11월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비 지급

  ○ 전문 주차요금 징수요원을 배치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시 이용편의 증진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

  ○ 2018년 임금 단체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률 반영(2.6%+3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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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공  통 = 93,950,000

공영주차장
확충 및 유지관리 공사·공단경상전출금

309-01
 ․인력운영비 인상분 = 93,950,000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

2017년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

2018년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

○ 최근3년 결산현황
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1,394,184 1,353,067 - 41,117 -

2017년 1,597,270 1,487,178 - 110,091 -

2018년 1,974,138 1,974,138 - - -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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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【교통사업특별회계】-
(운양환승센터 조성 사업) (P - 146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0. ~ 2020. 12.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운양동 1306-7번지 외 2필지

  ○ 사 업 량 : 지하1층, 지상5층 환승센터 조성
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환승센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

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9,827,000 0 8,200,000 1,000,000 6,700,000 500,000 8,200,000 11,627,000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19,827,000 0 8,200,000 1,000,000 6,700,000 500,000 8,200,000 11,627,000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

근거내용

특별시장ㆍ광역시장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, 해당 노외주차장에 
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
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, 지정의 방법 및 
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반영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■ 보조□ 2017.11월 2017.11월 2017.12월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(운양환승센터 조성) 500,000천원 교부로 인한 전입금 

  ○ 환승센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

  ○ 지하1층, 지상5층 주차시설 건축으로 충분한 주차 공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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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기투자
(A)

2018 예산액
향후투자

(F) 비고계
(B=C+D+E)

본예산
(C)

1~2회 추경
(D)
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9,827,000 - 8,200,000 1,000,000 6,700,000 500,000 11,627,000

공

정

별

설계비 1,000,000 - 1,000,000 1,000,000

보상비

공사비 18,427,000 - 7,200,000 6,700,000 500,000 11,227,000

감리비 400,000 - 400,000

부대비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)

    - 2017.11. : 지방재정투자심사

    - 2017.12. :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

    - 2018.03. : 실시설계 용역 심사 

    - 2018.05. ~ 2019.11. : 실시설계 착수 및 준공

    - 2019.12. ~ 2020.11. : 공사 착공 및 준공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 -

2017년 -

2018년 운양환승센터 조성 기본·실시설계 용역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- - - - -

2017년 - - - - -

2018년 8,200,000 354,000 7,846,000 - 계속비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공  통 = 19,827,000

운양환승센터 
조성사업

401-01
시설비

 ․설계비 :  1식 × 1,000,000천원/식 
 ․감리비 :  1식 × 400,000천원/식 
 ․공사비 : 19,280㎡ × 955천원/㎡ 

=
=
=

1,000,000
400,000

18,42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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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 위치도 및 현장사진(해당없을시 미제출)

위치도

10,000 :1

이상

(칼라)

현장사진

(칼라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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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총괄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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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) (P - 83)

□ 사업개요
  ○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치 : 김포시 52개소
  ○ 사 업 량 : 지진 옥외 대피장소 표지판 영문표기 변경 52개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기존의 영문 표기를 변경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진 옥외 

대피장소로 안내할 수 있음.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2,002 2,002 2,002

국  비

도  비 2,002 2,002 2,002

시  비

기  타

□ 법적근거
근거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3

근거내용

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
음 각 호와 같다. 

 2.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·도지사등에게 그 보완
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·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

  
□ 예산요구 필요성
  ○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[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-4442(2018.10.26.)호 및 경기도 자연재난과

-3560(2018.11.13.)호]
  ○ 지진옥외대피장소의 안내표지판 영문표기가 적절치 못하여 국내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

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문표기 변경 사업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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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지진 옥외 
대피장소 

안내표지판 
정비사업

401-01
시설비  o 안내표지판 영문표기 변경 : 38,500원×52개 = 2,002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    - 2017.12월 :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(39개)

    - 2018.07월 :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(13개)

    - 2018.11월 ~ 12월 :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전익홍 담당자 시설9급 안재현 전화 2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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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.26.~9.1.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) (P - 83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치 : 김포시 관내
  ○ 사 업 량 : 주택침수 153건, 농작물 및 농업시설 54건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

주민들의 긴급생활 지원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
2017년

최종예산액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
요구액 (E)

계 183,023 183,023 183,023

국  비 89,750 89,750 89,750

도  비 35,900 35,900 35,900

시  비 57,373 57,373 57,373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

근거내용

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
  가. 주택이 소파(小破,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ㆍ반파(半破)ㆍ전파(全破)되어 사용

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
  나.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재산피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[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-3166
     (2018.10.17.)호] 및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[경기도 자연재난과-16652(2018.9.28.)호]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8.26.~9.1. 

재해로 인한 
재산피해 
복구비

 302-02
민간인재해및복구

활동보상금

 o 주택침수 1,000,000원×153건 + 
   농작물 및 농업시설 26,500,000원 × 1식
 + 재난지수300미만 자체지원비 3,522,930원 × 1식

= 183,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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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9월 ~ 10월 : 재난지원금 선지급 완료

    - 2018.12월 : 선지급금 과목경정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8년
- 주택침수 1,000,000원×153건  /농작물 및 농업시설 26,500,000원 × 1식(20건)

- 재난지수 300미만 경미한피해 지원금 3,522,930원 × 1식(34건)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(예정)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8년 183,023 180,023 - 3,00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전익홍 담당자 공업9급 고경형 전화 2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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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가하천 유지보수) (P - 84)

□ 사업개요
  ○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2019.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치 : 김포대교 등
  ○ 사 업 량 : 위험 안내 표지판 등 1식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신곡수중보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97,000 165,000 85,000 80,000 68,000

국  비 97,000 165,000 85,000 80,000 68,000

도  비

시  비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

  
□ 예산요구 필요성
  ○ 국고 보조금 자금교부 통지[경기도하천과-17478호(2018.10.29.)]
  ○ 신곡수중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김포대교에 위험 안내 표지판등을 설치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국가하천 
유지보수

401-01
시설비

 o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용역비 : 15,876,000원
 o 위험안내표지판 설치비 : 64,124,000원 = 80,000

근거법령 하천법 제3조(국가등의책무)

근거내용

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·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
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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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투자사업 추진계획   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기투자
(A)

2018 예산액

이월 
요구액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
1~3회 
추경
(D)
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97,000 165,000 85,000 80,000 80,000

공

정

별

설계비

보상비

공사비 97,000 165,000 85,000 80,000 80,000

감리비

부대비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10월 : 국고보조금 자금교부 결정 및 성립전 예산 편성 요청

    - 2018.11월 : 김포대교 안전표지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

    - 2019. 6월 : 설치 완료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7년

· 굴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(1차)

· 굴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(2차)

· 굴포천 하천표지판 설치공사

· 굴포천 수목제거 공사

2018년
· 굴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

· 한강둔치 친수시설 정비공사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7년 97,000 93,412 - 3,588

2018년 165,000 70,270 80,00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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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
10,000 :1

이상

(칼라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부서명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임영순 담당자 시설7급 최영문 전화 29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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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) (P - 84)
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18. 11월 ~ 12월 ○ 위    치 : 김포시 

○ 사 업 량 : 연 3회 

○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민방위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
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,900 2,850 1,900 950 950

국  비 570 570 570

도  비 399 1,349 399 950 950

시  비 931 931 931

기  타

□ 법적근거
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 제25조 제1항~제2항

근거내용
중앙관서의 장, 시･도지사,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 

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민방위 비상사태 및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위한 민․관․군․경의 체계적인 훈련도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국민참여 
민방위의 날 

훈련경비
201-01

사무관리비
 ․현수막 제작 : 50,000원 × 3종 × 3회

 ․훈련소모품 구입(연막탄, 크랙커, 유도봉, 호각,  메가폰 등) 

=

=

450

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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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민방공 대피훈련(3월, 8월)

    - 지역특성화 재난대비훈련(4월, 10월)

    - 전국단위 재난대비훈련(5월)

    - 제409차 민방위의날 전국 화재대피훈련(11월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

401차 : 5.16 민방공 대피훈련 

402차 : 8.24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

403차 : 10.19 지진대피훈련

2017년

 3.23 : 지역특성화 훈련(화생방)

404차 : 8.23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

 9.15 : 지역특성화 훈련(위험권역 주민대피)

405차 : 11.1 지역특성화 훈련(지진대피)

2018년

406차 : 3.21 전국화재대피훈련

407차 : 5.16 전국지진대피훈련(안전한국훈련연계)

408차 : 9.12 전국지진대피훈련

409차 : 11.27 화재대피훈련(예정)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2,490 2,490 - 0

2017년 1,900 1,900 - 0

2018년 2,850 2,850 - 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안전총괄과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담당자 행정7급 나태웅 전화 2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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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건설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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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풍무동 현대프라자 인근 도시계획도로(중1-15호선) 개설공사) (P - 85)

□ 사업개요  

○ 사업기간 : 2018. ~ 2019. ○ 위    치 : 김포시 풍무동 761번지 일원

○ 사 업 량 : L=0.43km, B=20m(4차로)
○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,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 

및 지역 균형발전

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2,600,000 2,600,000 1,800,000 800,000 2,600,000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1,800,000 2,600,000 1,800,000 800,000 2,600,000 특조금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

근거내용
제88조 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 인가

제96조 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■ 보조□ 2012.09월 2013.11월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
○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신속히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김포도시계획도로(중1-15호선)
개설공사

401-01
시설비  ․ 도로개설 L=0.43km, B=20m(4차로) 공사비 = 8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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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   - 2007. 09.  : 도시계획시설 결정[김포시 고시 제2007-114호]

    - 2012. 09.  : 실시설계용역

    - 2015. 09.  : 실시계획인가[김포시 고시 제2015-119호]

- 2018. 10.  : 공사착공 및 보상착수
- 2019. 12.  : 공사준공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기투자
(A)

2018 예산액
향후투자

(F) 비고계
(B=C+D+E)

본예산
(C)

1~3회 추경
(D)
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2,600,000 2,600,000 1,800,000 800,000

공

정

별

설계비

보상비 1,000,000 1,000,000 1,000,000

공사비 1,600,000 1,600,000 800,000 800,000

감리비

부대비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- 2012. 09.  : 실시설계용역
- 2018. 10.  : 공사착공 및 보상착수
- 2019. 12.  : 공사준공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 -

2017년 -

2018년 - 10월 공사착공,  11월 보상시행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- - - -

2017년 - - - -

2018년 1,800,000 303,500 1,496,500 - 보상일부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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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
10,000 :1

이상

(칼라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장 김영대 담당자 시설7급 최호선 전화 2437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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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시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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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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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) (P-89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4.11 ~ 2020.12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걸포동, 향산리 일원      
  ○ 사업규모 : 배수지(V=2,800㎡), 배수관로(D300, L=4.0Km)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에 따른 저렴한 산업용지  

                   분양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7,839,000 536,290 567,000 1,720,000 - -1,153,000 30,710 6,735,710

국  비 7,839,000 536,290 567,000 1,720,000 - -1,153,000 30,710 6,735,710

도  비

시  비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

근거내용

제29조(기반시설 지원)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·도로·용수시설·철

도·통신·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  

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반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2017.11월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로 생산활동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
  ○ 2018년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국비 예산액(1,720,000천원) 중 실 자금교부(567,000천원)에 따른 
     예산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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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E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
향후투자

(F) 비고계
(B=C+D)

본예산
(C)

4회 추경
(D)

계 7,839,000 536,290 567,000 1,720,000 -1,153000 6,735,710

공

정

별

설계비 536,290 536,290 - - - -

보상비 90,670 - 90,670 90,670 - -

공사비 6,820,040 - 476,330 1,549,330 -1,073,000 6,343,710

감리비 392,000 - - 80,000 -80,000 392,000

부대비 - - - - - -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 ○ 2014. 11. :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자금교부  

 ○ 2016.  4. :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(경기도) 

 ○ 2016.  6. :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 

 ○ 2016. 12. :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

 ○ 2018. 2월, 5. : 2018년 1·2차 국비보조금 교부(567,000천원)

 ○ 2018. 6. :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위원회 개최(원안가결)

 ○ 2019. 하반기 : 공업용수도 도시계획시설 실시승인 및 보상착수

 ○ 2020. 하반기  공사준공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  공업용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

2017년 -

2018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위원회 개최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626,000 536,290 - 89,710 국비반납

2017년

2018년 567,000 - 567,000 - 국비이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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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 위치도 및 현장사진(해당없을시 미제출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도시관리과 특화사업팀장 김재성 담당자 시설7급 박효상 전화 55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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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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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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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업인력 육성) (P -97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월곶면      
  ○ 사업규모 :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업인단체 170명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혁신농업 구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직무 전문성 확보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4,200 12,222 6,400 5,822 8,022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4,200 12,222 6,400 5,822 8,022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8조 제4호, 제29조 제1항

근거내용

제28조(직장훈련의 내용) 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 제4호 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
제29조(직장훈련의 실시)

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
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 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■ 보조□ - - - - - - -   
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혁신적인 농업 발전 로드맵 구상을 위한 워크숍 실시로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
  ○ 전문 강사 초빙으로 직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미래 농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
  ○ 집단사고, 집단작업을 통한 전문적인 성장을 통한 새로운 농업발전의 패러다임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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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 
(단위 : 천원)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11. : 워크숍 계획수립

    - 2018.12.21. ~ 2018.12.22. : 워크숍 실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    - 2018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윤용철 담당자 행정7급 배정준 전화 2806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혁신농업 로드맵 
구상을 위한 

워크숍

201-01
사무관리비

 ․숙 박 비 : 15,000원*102명*1박
 ․급 식 비 : 8,000원*102명*3회
 ․강 사 비 : 370,000원*2명*2회
 ․기타경비 
  - 현수막 제작 100,000원*2장
  - 교재 제작   2,000원*172권

=
=
=
=

1,530
2,448

740
544

301-09
행사실비보상금  ․급 식 비 : 8,000원*70명*1회 = 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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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) (P - 97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9.1~ 2019.12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관내
  ○ 사업규모 :   9명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청년창업농 선발 및 교육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

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.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62,700 62,700 62,027 673
2018 

신규사업

국  비 43,890 43,890 41,883 2,007

도  비 5,643 5,643 6,044 △401

시  비 13,167 13,167 14,100 △933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

근거내용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

심으로 하는 가족농가(家族農家)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, 전

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6. 22.>

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

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6. 22.>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- - - - - - -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변경내시가 내려와 3회 추경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
예산이 별도로 세워짐.

    -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 : 사업비 4,480천원(국비 2,240천원, 시비2,240천원) 
  ○ 기존에 세워져있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

전환하여 중복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부족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확보



- 244 -

□ 사업비 산출내역  
(단위 : 천원)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    - 2018.01~2018.02.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

    - 2018.02.~2019.04 : 사업자 선정 및 심의(1차 관내 심의 2차 경기도 심의 및 면접)

    - 2018.05. ~      : 1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지급 시작

    - 2018.06~2018.07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접수

    - 2018.07~2018.08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

    - 2018.09. ~     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선정자 지급 시작

    - 2018.11.        : 영농정착지원금 41,200천원 1차 지급 완료

                       (농정원에서 창업농에게 일괄 지급 후 해당 시군에 청구하도록 되어있음.)

    - 2018.12.        : 청년창업농 2차지급 예정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8년

○ 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9명 선발(본예산 선정 7명, 2018년 9월 추가선발2명)

- 2018년 4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시작

- 2018년 6월 : 영농정착지원금 37,800천원 농정원 1차 지급, 

- 2018년 12월 : 영농정착지원금 16,000천원 추가집행 예정 

2018 

신규사업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8년 62,700 53,800 - 8,900 2018 
신규사업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윤용철 담당자 농업8급 한유진 전화 2809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청년농업인영농
정착지원사업

201-01
사무관리비

 ․  내시변경으로 사무관리비예산(5,327천원)을 
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이관

 ·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무관리비
   5,373천원 - 5,327천원

= 0

청년농업인영농
정착지원사업

307-02
민간경상보조

 ․ 9명*1,000천원*9개월*09(소득차감)*9개월(4~12월)
   *민간경상보조 57,373천원 +5,327천원 = 62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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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) (P - 98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12월    ○ 위    치 : 한강노을빛마을(하성면 봉성2리), 매화미르마을(월곶면 용강리)  
  ○ 사업규모 : 2명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농촌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향상과 농어촌  

                  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
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500 500 480 20 0 500

국  비 250 250 240 10 250

도  비 45 45 45 45

시  비 105 105 144 6 △45 105

기  타 100 100 96 4 100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

근거내용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‧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‧휴양마을사

업자에게 농어촌체험‧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관내 농어촌체험‧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 리더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
  ○ 경기도 변경내시(도비 부담)에 따른 부담지시율 변경 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농촌체험휴양마을 
역량강화

307-02
민간경상사업보조  ․250,000원×2명×80% = 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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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1~2018.03 : 역량강화 교육 기본계획 시달 및 수립

    - 2018.04~2018.09 :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수요조사 

    - 2018.10~2018.11 : 사업집행(보조금 지급)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

    - 2018.12 : 결과보고 및 평가(정산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8년 ○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참여(11월 추진중) : 2명(한강노을및마을 1명, 매화미르마을 1명) 신규
사업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8년 400 400 신규사업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윤용철 담당자 농업7급 구주현 전화 2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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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) (P - 98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12월   ○ 위    치 : 한강노을빛마을(하성면 봉성2리), 매화미르마을(월곶면 용강리) 
  ○ 사업규모 : 2개소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 

                   장치 마련 및 관광객 유도
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,572 1,572 1,420 152 0 1,572

국  비 786 786 710 76 786

도  비 141 141 141 141

시  비 331 331 426 46 △141 331

기  타 314 314 284 30 314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

근거내용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‧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‧휴양마을사

업자에게 농어촌체험‧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농어촌체험‧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에 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안전한 마을로 방문객에게 인지시켜  
    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
  ○ 경기도 변경내시(도비 부담)에 따른 부담지시율 변경 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농촌체험휴양마을 
보험가입 지원

307-02
민간경상사업보조  ․보험가입비 786,000원×2개소×80% = 1,258



- 248 -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1~2018.03 :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관련 기본계획 시달 및 수립

    - 2018.03~2018.10 : 보험가입 수요조사(사업대상자 선정) 및 사업집행

    - 2018.11~2018.12 : 결과보고 및 평가(정산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8년
○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(체험안전보험) : 2개소(한강노을빛마을)

○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(화재보험) : 1개소(한강노을빛마을, 매화미르마을)
신규
사업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8년 1,258 658 600 신규사업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윤용철 담당자 농업7급 구주현 전화 2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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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논 타작물 재배 지원) (P - 98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2월 ~ 2018년 12월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농경지
  ○ 사업규모 : 294ha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

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999,600 999,600 999,600

국  비 799,680 799,680 799,680

도  비 59,976 59,976 59,976

시  비 139,944 139,944 139,944

기  타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

근거내용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

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,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,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

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지원을 통해 쌀 과잉생산 방지 및 쌀 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필요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논 타작물 
재배 지원

301-11
기타보상금  ‧ 논 타작물 재배지원 : 294ha*3,400천원 = 999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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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    - 2018.02 ~ 2018.04 : 신청접수

    - 2018.05  ~  2018.11 : 사업자 선정 및 이행점검

    - 2018.12 : 타작물 재배 지원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8년 추진중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8년 999,600 40,000 0 959,60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8급  변미용 전화 2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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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논 타작물 재배 지원) (P - 98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2월 ~ 2018년 12월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농경지
  ○ 사업규모 : 294ha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

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0 0 999,600 △999,600 0

국  비 0 0 799,680 △799,680 0

도  비 0 0 59,976 △59,976 0

시  비 0 0 139,944 △139,944 0

기  타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

근거내용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

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,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,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

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지원을 통해 쌀 과잉생산 방지 및 쌀 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필요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논 타작물 
재배 지원

307-02
민간경상사업보조

 ‧ 논 타작물 재배지원 : 294ha*3,400천원
  (편성목 변경으로 인한 감액) = 999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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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2 ~ 2018.04 : 신청접수

    - 2018.05  ~  2018.11 : 사업자 선정 및 이행점검

    - 2018.12 : 타작물 재배 지원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8년 추진중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8년 999,600 40,000 0 959,60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8급  변미용 전화 2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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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) (P - 99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2018년 12월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친환경농산물 재배지
  ○ 사업규모 : 147건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친환경농산물 인증(유기농․무농약)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도모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44,000 72,000 47,000 25,000

국  비

도  비 5,520 10,080 6,580 3,500

시  비 22,080 40,320 26,320 14,000

기  타 16,400 21,600 14,100 7,500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

근거내용

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

의 물품의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유통업자,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

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

지원할 수 있다. 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수수료, 심사원출장비, 토양․수질․잔류농약 분석비, 운영실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에 소요되는 비용
일부지원으로 친환경재배 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

  ○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 충족으로 농산물 소비촉진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친환경농산물 
인증확대사업

301-11
기타보상금  ․친환경농산물 인증비 490천원 * 147건 * 70%  ≒ 50,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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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1 ~ 2018.02  : 사업설명 및 홍보  

    - 2018.02 ~ 2018.12 :  사업신청 및 접수 및  정산지급

    - 2019.12 :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

                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

• 농 가 수 : 59호

• 지원 면적 : 33.52ha

• 지원 금액 : 27,942천원

2017년

• 농 가 수 : 89호

• 지원 면적 : 117.91ha

• 지원 금액 : 26,204천원

2018년 추진중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16,800 16,765 0 35

2017년 27,600 26,204 0 1,396

2018년 50,400 50,400 0 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8급  변미용 전화 2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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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밭농업직불금) (P - 99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2월 ~ 2018년 12월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농경지
  ○ 사업규모 : 642ha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320,000 313,320 280,083 20,337 12,900 6,680

국  비 320,000 313,320 280,083 20,337 12,900 6,680

도  비

시  비

기  타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

근거내용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

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(이하 "농업소득

보전직접지불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

자체□ 보조■ 2017.11월 2018.4월 - - - - 2018.8월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감소되는 품목의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  
  ○ 밭농업직불금 지원으로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밭농업직불제 301-11
기타보상금  ․ 밭농업직불제 : 26.5ha * 488천원 ≒ 12,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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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- 2018.01  :  사업설명·홍보, 신청·접수계획

   - 2018.02 ~ 2018.04 :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

   - 2018.05 ~ 2018.08 : 신청내용 현지(서면)조사 및 심사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이행 점검(농관원)
   - 2018.09 : 밭직불금 지급(1차)

   - 2018.12 : 밭직불금 지급(2차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
• 농 가 수 : 1,994
• 지급 면적 : 6,483,873㎡
• 지급 금액 : 259,573,820원

2017년
• 농 가 수 : 2,028
• 지급 면적 : 6,484,288㎡
• 지급 금액 : 292,992,000원

2018년 추진중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271,408 259,574 0 11,834

2017년 320,000 292,993 0 27,007

2018년 313,320 313,320 0 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8급  변미용 전화 2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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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) (P - 99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2019년 12월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
  ○ 사업규모 : 158.3ha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경작 유도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20,291 40,700 11,595 46,381 △17,276 20,409

국  비

도  비 20,291 40,700 11,595 46,381 △17,276 20,409

시  비

기  타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
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농산물의 생산자를 

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
제16조 제1항

근거내용

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,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

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

금(이하 "친환경농업보조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 지원을 통해 현대농법의 부작용을 줄이는
동시에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, 환경보전적 가치 증대, 농산물의 안전성 등 공익적 기능 강화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친환경농산물
재배장려금 지원

301-11
기타보상금  ․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428천원 * 95ha * 100% ≒ 40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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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1 :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․ּ홍보

    - 2018.03 : 친환경 재배장려금 신청

    - 2018.05 ~ 2018.11 : 이행점검

    - 2018.12 : 보조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
• 농 가 수 : 24
• 지급 면적 : 121,953㎡
• 지급 금액 : 3,751천원

2017년
• 농 가 수 : 85
• 지급 면적 : 915,925㎡
• 지급 금액 : 13,963천원

2018년 추진중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3,751 3,751 0 0

2017년 20,291 13,963 0 6,328

2018년 40,700 40,700 0 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8급  변미용 전화 2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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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) (P - 100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. 1 ~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관내 
  ○ 사업규모 : 78농가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6,030 15,000 16,030 0 △1,030 △1,030

국  비 11,220 10,500 11,220 △720 △720

도  비 1,350 1,440 △90 1,350

시  비 4,810 3,150 4,810 △1,440 △220 △1,660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

근거내용

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,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
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
다.  <개정 2013. 3. 23., 2013. 8. 13.>
3.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, 우수관리인증기관,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
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
  ○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 및 GAP 인증 확산을 위한 안전성 분석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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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3 : 사업신청안내 및 홍보

    - 2018.04 ~ 2018.12 : 신청대상자 사업비 지급 및 사업추진

    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 - GAP 인증농가 토양, 용수, 농산물 검사비 지급(15개소)

2017년 - GAP 인증농가 토양, 용수, 농산물 검사비 지급(14개소)

2018년 - GAP 인증농가 토양, 용수, 농산물 검사비 지급(5개소)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21,030 15,313 - 5,717

2017년 16,030 5,779 - 10,251

2018년 15,000 15,000 - -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유통팀장 최근식 담당자 농업7급 손동임 전화 2813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GAP인증농가
안전성 검사비 

지원
301-11

기타보상금
 ․당초 : 인증검사비 190,000원 * 84농가
 ․변경 : 인증검사비 190,000원 * 78농가

=
=

16,030
15,000

(△1,0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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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) (P - 100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9. 1 ~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관내학교     
  ○ 사업규모 : 관내 초·중·특수학교(54,000명)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도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
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,774,048 1,947,458 1,462,520 234,938 250,000 173,410

국  비 50,000

도  비 887,024 973,729 731,260 117,469 125,000 86,705

시  비 887,024 973,729 731,260 117,469 125,000 86,705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학교급식법 제8조

근거내용
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

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

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우수농산물(친환경·G마크)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
  ○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요구하는 학교 수 증가에 대한 현실 반영 및 기대부응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우수농산물 
학교급식 지원

301-11
기타보상금  ․231원*54,000명*20일 = 25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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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1~2018.12 : 무상급식 일환에 따른 학교 급식에 우수농산물(친환경·G마크)을 공급함으로써 고품질의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및 친환경 급식 체계개선 및 공공성의 투명성 제고

   

    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7년 - 친환경 농산물 42개소 / 777톤 (농산물 665톤, 쌀 112톤)

2018년 - 친환경 농산물 60개소 / 1,015톤 【농산물 711톤, 쌀 304톤(2018. 10월현재)】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7년 1,774,048 1,761,410 180,000 12,638

2018년 1,697,458 1,697,458 - -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농정과 유통팀장 최근식 담당자 행정8급 김용구 전화 2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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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수산과

    

2018년도 제4회 추경

사 업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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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) (P - 102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12월 ~ 2019년 9월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낙농 농가    
  ○ 사업규모 :  1개소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축산분야 ICT 시설기반 구축으로 자동‧원격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등 최적 사육환경 

조성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568,477 339,000 140,000 199,000 △229,477

국  비 170,543 101,700 42,000 59,700 △68,843

도  비

시  비

기  타 397,934 237,300 98,000 139,300 △160,634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

근거내용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

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

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
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경쟁력 강화
  ○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첨단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지원은 전액 국비 사업
  ○ 2018년11월 2차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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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 
(단위 : 천원)

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12 : 예산편성 및 이월

    - 2019.03~2019.09 : 사업진행 

    - 2019.09 :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
사업규모 : 3개소
사업내용 : 발정탐지기, 스마트휀, 컨트롤 모니터, 자동착유기 등
집행액/예산액 : 25,500천원/26,940천원 

2017년
사업규모 : 2개소
사업내용 : TMR배합기, 사료급이기, 선풍기 등
집행액/예산액 : 44,277천원/170,543천원 

2018년
사업규모 : 2개소
사업내용 : TMR배합기, 사료급이기, 선풍기 등
집행액/예산액 : 44,277천원/227,966천원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26,940 25,500 0 1,440

2017년 170,543 44,277 126,266 0

2018년 227,966
(이월액포함) 124,766 59,700 43,50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송진현 담당자 행정7급 이재근 전화 2818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축산분야
ICT 융복합
확산사업

402-02
민간자본보조

(이전재원)
 ․ 자동착유기 시설 : 199,000,00천원*1개소*30% = 59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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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) (P - 102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9월 ~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축산농가   
  ○ 사업규모 : 기존 2농가 -> 0농가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친환경 사육 확대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0 0 400,000 △400,000 0

국  비

도  비 0 0 100,000 △100,000

시  비 0 0 100,000 △100,000 0

기  타 0 0 200,000 △200,000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

근거내용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

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

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
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 변경내시(2018.10.15.)에 따른 전액 삭감(사업자격이 주어지는 
우리시 가축행복농장인증농가 없음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송진현 담당자 행정7급 이재근 전화 28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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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) (P - 102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 2018년 10월 ~ 2019년 10월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염소농가(양촌읍 누산리 1032-73)
  ○ 사업규모 :  염소 70마리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염소를 

출하·도축하는 조건으로 염소장려금 지원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7,000 0 7,000 0 0 7,000 7,000

국  비 7,000 0 7,000 0 0 7,000 7,000

도  비 0 0 0 0 0 0 0

시  비 0 0 0 0 0 0 0

기  타 0 0 0 0 0 0 0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

근거내용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

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

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
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농가들의 경영 안정 및 수급조절을 
지원하기 위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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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 10. 사업 신청 공모

    - 2018. 11. 대상자 선정 및 추경 예산 편성

    - 2018. 12. 명시이월

    - 2019. 1.~10. 도태시기마다 장려금 지급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송진현 담당자 행정9급 임성민 전화 2821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암염소도태장려
금지원

301-12
기타보상금   1세이상 가임 암염소 70마리*100,000원 = 7,000

출하·도태 
조건으로 

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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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구제역 소득안정자금) (P - 102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 2018년 11월 ~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양돈농가(9농가)
  ○ 사업규모 :  과체중·규격돈 3,099마리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구제역 이동제한 당시 과체중·규격돈 3,099마리 차액분 보전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376,096 0 376,096 0 0 376,096 376,096

국  비 263,267 0 263,267 0 0 263,267 263,267

도  비 0 0 0 0 0 0 0

시  비 112,829 0 112,829 0 0 112,829 112,829

기  타 0 0 0 0 0 0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

근거내용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

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

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
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2018년 초 대곶면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관내 돼지농가들의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를 하
지 못한 돼지농가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필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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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 11. : 국비 내시 및 4회 추경 예산 요구

    - 2018. 12. : 의회 승인 이후 즉시 지출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송진현 담당자 행정9급 임성민 전화 2821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소득안정자금지
원

301-12
기타보상금

  구제역 당시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과체중, 규
격돈 손실보상 3,099마리 = 376,096

3,099마리의 
마리당 

보상가격이 
상이하여 

산출내역 작성 
곤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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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살처분 보상금) (P - 103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 2018년 1월 ~ 12월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전역
  ○ 사업대상 : 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농가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구제역, AI, 결핵 등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한 농가 보상금 지급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850,000 4,100,000 669,000 2,931,000 500,000 3,250,000

국  비 680,000 3,280,000 535,200 2,344,800 400,000 2,600,000

도  비 85,000 410,000 66,900 293,100 50,000 325,000

시  비 85,000 410,000 66,900 293,100 50,000 325,000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4호

근거내용

제48조(보상금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4.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2018.10월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구제역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 보상금 추가 소요액(`17년 통계청 자돈단가 상승분 및 이동제한 폐기
물건 등) 보상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살처분 보상금 301-11
기타보상금  ․살처분 보상금 = 5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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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3~2018.04 :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

    - 2018.09~2018.10 : 살처분 보상금 추경 국비예산 내시

    - 2018.10~2018.11 : 살처분 보상평가 완료

    - 2018.12 : 예산 수립 후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농가 집행

    - 2019.08~2019.09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 살처분보상금 지급 3호
예산액  102,500 / 집행액 93,032

2017년 살처분보상금 지급 9호
예산액 859,468 / 집행액 783,319

2018년 살처분보상금 지급 17호
예산액 3,676,148 / 집행액 3,041,294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102,500 93,032 9,468 -

2017년 859,468
(이월액 포함) 783,319 76,149 -

2018년 4,176,149
(이월액 포함) 4,076,148 - 100,001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이재준 담당자 수의7급 신문주 전화 5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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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선제적 초소설치 사업) (P - 103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 2018. 11월 ~ 2018.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전지역

  ○ 사업규모 :  5농가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5만수 이상(상시 사육규모) 산란계 농장에 선제적 초소 설치를 통해  AI 발생 예방
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04,540 104,540 150,000 △45,460 104,540

국  비 0 0 0 0 0

도  비 31,362 31,362 45,000 △13,638 31,362

시  비 73,178 73,178 105,000 △31,822 73,178

기  타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 

근거내용

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, 제15조제1항 및 제3항, 제17조, 제
17조의3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제2항 및 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
따라 투약, 소독, 역학조사, 이동제한,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
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
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3회추경 사업으로  2018~2019년 특별방역대책기간중 농가 통제초소 설치 사업임.   
  ○ 산란계 5만수 이상 고위험 관리등급 농가 선제적 초소 설치 5초소 운영중이나 AI 상황에 따라 
     초소 확대 운영 계획
  ○ 내시변경으로 예산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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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선제적초소 
설치사업

101-04
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

 ․ 인 건 비 : 100,000원*5명*60일
 ․ 재해보험 : 100,000원*5명

=
=

△30,000
△500

 ․ 인 건 비 : 100,000원*5명*150일
 ․ 재해보험 : 100,000원*5명

=
=

75,000
500

201-01
사무관리비

 ․ 초소 운영 간식비: 4,000원*5명*60일 
 ․ 초소 운영비: 2,032,000원*5개소

=
=

△1,200  
△10,160

 ․ 초소 운영 간식비: 4,000원*5명*150일 
 ․ 장비 임차료: 4,000,000원*5개소 
 ․ 초소 운영비: 7,900,000원*5개소

=
=
=

3,000
20,000
39,500

201-02
공공운영비

 ․ 전기요금 : 60,000*2개월*5개소
 ․ 유류비 등: 300,000*2개월 *5개소

=
=

△600 
△3,000

 ․ 전기요금 : 60,000원*5개월*5개소
 ․ 유류비 등: 300,000원*5개월 *5개소

=
=

1,500
7,500

 401-01
시설비  ․ 전기시설 설치·철거비: 600,000원*5개소 = 3,000

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10~2018.12 :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집행

    - 2019.01~2019.03 :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, 평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이재준 담당자 수의7급 이정희 전화 2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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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동물보호관리(자체)) (P - 103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 전지역    
  ○ 사업규모 : 동물보호소 1개소, 유기동물 100마리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민원 해소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12,400 12,400 12,400 12,400

국  비

도  비

시  비 12,400 12,400 12,400 12,400

기  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제6항

근거내용

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
등에 드는 비용(이하 "보호비용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보호비용의 지
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■ 자본□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■ 보조□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
 ○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 

 ○ 유기동물 민원 신고수 증가로 사업예산(도비지원)이 조기 소진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

유기동물 
구조보호

301-01
기타보상금  유기동물 : 100마리*124천원 = 12,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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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10~2018.11 : 동물보호관리 사업 추경 예산 확보 계획 보고

    - 2018.11~2018.12 : 사업집행

    - 2018.12~2019.01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동물위생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9급 조왕희 전화 2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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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돈경쟁력강화사업) (P - 104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 2018. 1월 ~ 12월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관내 양돈농가(13농가)   
  ○ 사업규모 :  13개소(자돈인큐베이터 5개소, 우레탄단열시설 5개소, 안개분무시설 3개소)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관내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, 우레탄단열, 안개분무기 등을 지원하여 양돈 생산

성 향상 및 악취 일부 절감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40,000 160,000 128,000 82,000 ᐃ50,000 120,000 0

국  비 0 0 0 0 0 0 0

도  비 4,000 16,000 12,800 8,200 ᐃ5,000 12,000 0

시  비 16,000 64,000 51,200 32,800 ᐃ20,000 48,000 0

기  타 20,000 80,000 64,000 41,000 ᐃ25,000 60,000 0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

근거내용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

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

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
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□ 계속■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관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악취민원 해소에 도움

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양돈경쟁력 
강화사업

 402-02 
민간자본사업보조

(이전재원)

   ·자돈인큐베이터 5대*20,000천원*50%
   ·우레탄단열 5대*6,000천원*50%
   ·안개분무기 3대*10,000천원*50%

=
=
=
=

50,000
15,000
15,000

당초 환경개선 
시범사업 
전액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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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된 환경개선시범사업(보조금 25,000천원)의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부재로 인한 

예산 전액 감액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 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 비고

2016년
예 산 액: 59,000천원
사 업 량: 인큐베이트 2개소, 우레탄단열 7개소
집 행 액: 57,182천원

2017년
예 산 액: 20,000천원
사 업 량: 인큐베이터 1개소, 안개분무기 2개소
집 행 액: 19,091천원

2018년
예 산 액: 80,000천원
사 업 량: 인큐베이터 5개소, 우레탄단열 5개소, 안개분무기 3개소
사업 진행중

○ 최근3년 결산현황 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

2016년 59,000 57,182 0 1,818

2017년 20,000 19,091 0 909

2018년 80,000 80,000 0 0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송진현 담당자 행정9급 임성민 전화 2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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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) (P - 104)

□ 사업개요

  ○ 사업기간 : 2018년 12월 ~ 2019년 11월           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김포시 관내     
  ○ 사업규모 : 수산 u-IT융합 시설 1개소 
  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수산업 분야에 u-IT융복합기술 적용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성 제고
  ○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 분 총사업비
(A+B+F)

2017년
예산액(까지)

(A)

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
대비증감

(B-A)

향후투자
(F) 비고계

(B=C+D+E)
본예산

(C)
1~3회 추경

(D)
4회 추경 
요구액(E)

계 600,000 600,000 600,000 600,000

국  비 240,000 240,000 240,000 240,000

도  비 90,000 90,000 90,000 90,000

시  비 90,000 90,000 90,000 90,000

기  타 180,000 180,000 180,000 180,000 자부담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 수산업․어촌 발전 기본법 제41조제2항

근거내용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

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

신규■ 계속□ 중기지방
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

관리계획
학술용역비 
사전심사

정보화사업 
사전협의

민간위탁
의회동의

출연·출자
의회의결

경상□ 자본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자체□ 보조■ - - - - - - -   
  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  ○ 수산업 분야에 u-IT융복합기술 적용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성 제고
   - 양식장 황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
   - 적정 용존산소 자동제어화 시스템
   - 최종 배출수 정화 및 살균을 통한 재활용화 시스템
   - 센서기술 활용 어류 선별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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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비 산출내역 
(단위 : 천원)

□ 사업 추진계획 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    - 2018.06~2018.08 : 해양수산부 2차 추가공모 및 선정, 보조금 신청

    - 2018.10~2018.11 :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급(경기도)

    - 2018.11~2018.12 : 경기도 2회(마무리) 추경

    - 2018.12~2019.10 : 사업집행

    - 2019.10~2019.11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 축수산과 수산팀장 박문우 담당자 해양수산9급 박성원 전화 2824

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 비 고

수산 U-IT융합 
모델화 사업

 402-02 
민간자본사업보조

(이전재원)

- 양식장 황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
- 적정 용존산소 자동제어화 시스템
- 최종 배출수 정화 및 살균을 통한 재활용화 
- 센서기술 활용 어류 선별 계측 모니터링 
 수산 u-IT융합시스템 
 : 600,000,000원*1개소*70%

= 4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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